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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가. 기금총괄 
(단위 : 천 원)

기    금    명
(설치근거)

설치
년도

2026년
계획안

2025년
조성액

비교증감
증감률

(%)

합      계(16개기금) 1,306,147,448 1,311,518,008 △5,370,560 △0.41

양성평등기금(양성평등가족정책관)
-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1조 1997 6,822,385 6,837,042 △14,657 △0.21
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(예산담당관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2007 169,204,842 177,294,249 △8,089,407 △4.56
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(예산담당관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2021 2,939,146 2,837,778 101,368 3.57

남북교류협력기금 (도민소통과)
-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 2012 4,313,089 5,050,814 △737,725 △14.61

자활기금 (복지정책과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2000 2,002,041 1,990,287 11,754 0.59

식품진흥기금 (식의약안전과)
-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1989 10,704,659 11,453,423 △748,764 △6.54

투자진흥기금 (투자유치과)
-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

2006 23,408,041 32,991,397 △9,583,356 △29.05

중소기업육성기금(경제기업과)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설치 및 운용 조례

1994 36,129,409 48,133,318△12,003,909 △24.94

체육진흥기금 (체육진흥과)
-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

2011 2,356,669 3,111,661 △754,992 △24.26

재난관리기금 (자연재난과)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005 56,698,973 47,951,401 8,747,572 18.24

환경보전기금 (환경정책과)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007 33,972,906 32,771,877 1,201,029 3.66
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(농업기술원)
-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 조례

1981 6,363,668 6,463,220 △99,552 △1.54

청소년육성기금(양성평등가족정책관)
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1979 1,491,175 1,486,790 4,385 0.29

지역개발기금(예산담당관)
- 지방기금법 제2조, 지방공기업법 제19조

2017 894,912,602 883,117,472 11,795,130 1.34

고향사랑기금(도민소통과)
-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2023 1,950,312 1,047,412 902,900 86.20

사회복지기금(복지정책과)
-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025 5,887,333 6,099,570 △212,237 △3.48

재해구호기금(복지정책과)
- 재해구호법 제14조

2025 46,990,198 42,880,297 4,109,901 9.58



○「지방자치법」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·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

화기금을 포함 16개 기금이며,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25

년도 조성액 대비 △54억 원(△0.41%)이 감액된 1조 3,061억 원임

나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

1) 수 입
(단위 : 천 원)

기금명
수    입    계    획

계 전 입 금 보조금 차 입 금
융 자 금
회   수

예 탁 금
원금회수

예 치 금
회   수

예수금
이 자
수 입

기 타
수 입

합  계 724,926,796 20,419,386 0 162,104,000 110,155,762 75,622,633 310,804,440 4,546,225 36,510,262 4,764,088

양 성 평 등
기     금

506,085 0 0 0 0 0 285,942 0 220,143 0

통 합
재 정
안정화
기 금

통 합
계 정 69,161,777 0 0 0 0 13,333,333 44,594,249 4,546,225 6,687,970 0

재 정
안정화
계 정

2,939,146 0 0 0 0 0 2,837,778 0 101,368 0

남 북 교 류
협 력 기 금

1,772,089 0 0 0 0 0 1,609,814 0 162,275 0

자 활 기 금 379,271 0 0 0 1,000 0 314,517 0 63,054 700

식 품 진 흥
기     금

1,421,518 0 0 0 80,929 300,000 502,082 0 352,252 186,255

투 자 진 흥
기     금

12,063,058 0 0 0 0 0 10,947,989 0 1,105,078 9,991

중 소 기 업
육 성 기 금

90,129,409 0 0 0 53,152,233 10,000,000 25,133,318 0 1,843,858 0

체 육 진 흥
기     금

915,355 0 0 0 0 730,000 110,347 0 75,008 0

재 난 관 리
기     금

65,843,673 16,335,509 0 0 0 0 47,951,401 0 1,556,763 0

환 경 보 전
기     금

11,195,106 0 0 0 0 0 6,683,877 0 955,787 3,555,442

농 촌 전 문
인 력 육 성
기     금

408,055 0 0 0 0 189,000 307 0 208,748 10,000

청  소  년
육 성 기 금

106,175 0 0 0 0 0 56,790 0 47,685 1,700

지 역 개 발
기     금

416,822,292 0 0 162,104,000 56,921,600 51,070,300 125,155,672 0 21,570,720 0

고 향 사 랑
기     금 2,050,312 0 0 0 0 0 1,047,412 0 2,900 1,000,000

사 회 복 지
기 금 883,141 0 0 0 0 0 692,648 0 190,493 0

재 해 구 호
기 금 48,330,334 4,083,877 0 0 0 0 42,880,297 0 1,366,160 0



2) 지 출
(단위 : 천 원)

기금명

지    출    계    획

계
비융자성
사 업 비

융 자 성
사 업 비

인 력
운 영 비

기 본
경 비

예 탁 금 예 치 금
차 입 금
원 리 금
상   환

예 수 금
원 리 금
상   환

기 타
지 출

합  계 724,926,796 27,549,066 57,500,000 0 0 63,114,410 317,942,103 228,799,190 19,323,602 10,698,425

양 성 평 등
기    금

506,085 234,800 0 0 0 0 271,285 0 0 0

통 합
재 정
안정화
기 금

통 합
계 정 69,161,777 0 0 0 0 0 49,838,175 0 19,323,602 0

재 정
안정화
계 정

2,939,146 0 0 0 0 0 2,939,146 0 0 0.

남북교류협
력 기 금

1,772,089 900,000 0 0 0 0 872,089 0 0 .0

자 활 기 금 379,271 53,000 0 0 0 0 326,271 0 0 0

식 품 진 흥
기    금

1,421,518 868,200 500,000 0 0 0 53,318 0 0 0

투 자 진 흥
기    금

12,063,058 0 0 0 0 0 1,364,633 0 0 10,698,425

중 소 기 업
육 성 기 금

90,129,409 10,000,000 57,000,000 0 0 0 23,129,409 0 0 0

체 육 진 흥
기    금

915,355 830,000 0 0 0 0 85,355 0 0 0

재 난 관 리
기    금

65,843,673 9,144,700 0 0 0 0 56,698,973 0 0 0

환 경 보 전
기    금

11,195,106 3,310,200 0 0 0 3,000,000 4,884,906 0 0 0

농 촌 전 문
인 력 육 성
기    금

408,055 318,300 0 0 0 89,410 345 0 0 0

청  소  년
육 성 기 금

106,175 45,000 0 0 0 25,000 36,175 0 0 0

지 역 개 발
기    금

416,822,292 2,000 0 0 0 60,000,000 128,021,102 228,799,190 0 0

고 향 사 랑
기    금

2,050,312 100,000 0 0 0 0 1,950,312 0 0 0

사 회 복 지
기 금

883,141 402,730 0 0 0 0 480,411 0 0 0

재 해 구 호
기 금

48,330,334 1,340,136 0 0 0 0 46,990,198 0 0 0



3) 기금조성 규모
(단위 : 천 원)

기 금 별
2025년도말
조성액ⓐ

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
조 성 액

(ⓓ=ⓐ+ⓑ-ⓒ)

증  감
(ⓔ=ⓓ-ⓐ)수입ⓑ 지출ⓒ

합   계 1,311,518,008 338,499,723 343,870,2831,306,147,448 △5,370,560

양 성 평 등 기 금 6,837,042 220,143 234,800 6,822,385 △14,657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통 합 계 정 ) 177,294,249 11,234,195 19,323,602 169,204,842 △8,089,407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재정안정화계정 ) 2,837,778 101,368 0 2,939,146 101,368

남북교류협력기금 5,050,814 162,275 900,000 4,313,089 △737,725

자 활 기 금 1,990,287 64,754 53,000 2,002,041 11,754

식 품 진 흥 기 금 11,453,423 619,436 1,368,200 10,704,659 △748,764

투 자 진 흥 기 금 32,991,397 1,115,069 10,698,425 23,408,041 △9,583,356

중소기업육성기금 48,133,318 54,996,091 67,000,000 36,129,409△12,003,909

체 육 진 흥 기 금 3,111,661 75,008 830,000 2,356,669 △754,992

재 난 관 리 기 금 47,951,401 17,892,272 9,144,700 56,698,973 8,747,572

환 경 보 전 기 금 32,771,877 4,511,229 3,310,200 33,972,906 1,201,029
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,463,220 218,748 318,300 6,363,668 △99,552

청소년육성기금 1,486,790 49,385 45,000 1,491,175 4,385

지 역 개 발 기 금 883,117,472 240,596,320 228,801,190 894,912,602 11,795,130

고 향 사 랑 기 금 1,047,412 1,002,900 100,000 1,950,312 902,900

사 회 복 지 기 금 6,099,570 190,493 402,730 5,887,333 △212,237

재 해 구 호 기 금 42,880,297 5,450,037 1,340,136 46,990,198 4,109,901

○ 16종 기금의 수입·지출계획의 총괄 규모를 살펴보면

- 수입계획은 전입금 204억 원, 차입금 1,621억 원, 융자금 회수(이자 포함)

1,102억 원, 예탁금 원금 회수 756억 원, 예치금 회수 3,108억 원, 예수금 

45억 원, 이자수입 365억 원, 기타수입 48억 원 등 총 7,249억 원이며,



-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75억 원, 융자성사업비 575억 원, 예탁

금 631억 원, 예치금 3,179억 원, 차입금 원리금상환 2,288억 원, 예수

금 원리금상환 193억 원, 전출금 107억 원 등 총 7,249억 원임

다.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

○ 개별법령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와 충청북도

의 기금관련 개별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16개 기금의 2026년

도말 조성액은 1조 3,061억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1조 3,115억 

원보다 △54억 원(△0.41%)이 감액되었음

○ 기금 설치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·

편성하여야 할 것이며,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금의 통합, 성과가 

낮거나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기금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

- 아울러,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

환 검토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

필요하다고 판단됨

○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, 양성평등 실현 촉진으

로 여성 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여성 단체 활성

화를 위한 여성단체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2020년까지 61억 원의 전입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2021~2026년 기간인 

6년 동안 전입금 지원이 전혀 없고 예치금 이자수입 및 회수, 통합재정

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수입만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기

금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



- 이에, 기금 확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재원의 확대에 

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은 2007년도에 설치하여 타 회계 및 각 기금

의 여유자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지역개발사업,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복

지 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

- 충청북도에서 운용되는 각종 기금이 설치 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폐

지되지 않는 한,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

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, 각 기금의 여유

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.

또한 매년 증가되는 복지 수요와 지역개발사업, 긴급재난 발생 해결 

등에 투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

- 특히, 계속적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도의 재원이 부족해지는 만

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북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

활용되어야 하며, 기금 재정 상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

할 것임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은 2021년도에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 

및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통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

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,

- 통합계정과 달리 장기적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계정으로 지방세, 세

외수입 등 세입의 감소, 대규모 재난 및 화재 발생으로 기금이 필요

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반회계로의 전출 용도가 한정적이며, 결산 

순세계잉여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조성·운용되며, 장기적 재정

여유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기금으로 운용됨

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상호이해 증진 및 남

북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나,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

교류협력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    

- 2026년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‘남북교류협력사업 추

진’으로 전년대비 △1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이 지출될 계획으로, 계

속적으로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기금 목

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- 향후 대북정책의 지속성 유지,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적기 

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적인 기금 확보에 노력하여

야 할 것임

○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자활사업 

고도화 지원,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, 충북자활사업 활성화를 위

한 거버넌스 포럼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제출되었음

- 자활 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부터 비융자성사업 5,300만 원이 

편성된바,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지원

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활 관련 신규사업을 적극적으

로 개발하고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

○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, 도민 영양 수준 향상 등 식품산업발전 지원을 

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「식품위생법」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

없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,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음

-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전년도 1억 6,315만 원 대비 2,310만 원 

증액된 1억 8,625만 원이며, 이자수입 증가로 전체 수입계획은 전년

도 11억 7,385만 원보다 2억 4,766만 원 증액된 14억 2,151만 원임



- 다만,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11억 7,38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, 2026

년 지출계획은 14억 2,151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,

음식특화거리 지원, 음식점 등 카카오 알림톡 추진 등 신규 편성된 

것으로 확인되는바,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○ 투자진흥기금은 기업 입지가 불리한 남·북부지역에 대하여 전략적 투

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기금전출금, 이자수

입, 공장부지 임대료, 산단부지 용도변경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

하여 운용하고 있음

- 2026년도에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19억 5,012만 원이 증액된 120억 

6,305만 원의 수입계획이 확인된바, 2026년도 임대용 부지 운용관리 

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- 또한, 도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·분양가 조정, 공장부지 매입비 융

자 지원 등 재정지원 여건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,

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

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

반 구축과 창업 및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

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

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음

- 2023년도에 편성된 벤처 창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펀

드 출자금은 4년간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농업, 문화관광, 이차전지 등 

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및 지원

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파악되며,

2026년에는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이 편성되었음



- 이에 창업벤처펀드의 2025년 운용 실적 및 조성 현황, 지원 대상 등

에 대한 사항과 '26년 운용 계획 및 민간자금 유도 방안 등에 대해 

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-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

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 조건 및 대상, 선별 방법과 특히 융자금 회수 

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재정여건이

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

금을 확대하고 있기에 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인

력 우선 채용 및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

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○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

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 총액의 30% 범위에서 활용이 

가능하며, 관련 조례에 따라 체육 기반시설 조성 및 대규모 대회 유

치,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

- 2025년까지 비융자성 사업 지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, 금번 

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 8억 3,000만 원이 편성되었고, 세부사업으로 

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5억 5,000만 원,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1억 3,000

만 원, 우수 시군 체육행사 지원 1억 5,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

-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31억 1,166만 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30% 범위에

서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규 편성된 사

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

- 또한, 계속적으로 전입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기금적립액 부족으

로 당초 기금의 목적사업인 전국·국제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, 대규모 

스포츠시설 조성 등에 우려되는바, 일반회계 출연금(순세계잉여금의 3%

이내)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



○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

법정의무기금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운용해 온 기금으로「충청북도 

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」제4조(기금의 용도)에 따라 재난관리 활

동 지원, 안전관리 활동,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, 물자 등의 구

입 지원, 안전문화 활동 지원 등이며, 주요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자

연재해저감시설,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사업, 재난예·경보 시설 설치

보수사업 등이 편성되었음

-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30억 원,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

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44억 7,480만 원, 재난 예·경보시설 설치보수사

업 5억 9,090만 원,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

급대응 및 응급복구 1억 5,000만 원,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9억 

2,900만 원 등 비융자성 사업 91억 4,470만 원이 지출계획된 바,

-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 중 신규 계

상된 재난대응 디지털플랫폼 설치(전산개발비) 7,000만 원, 재난상황 

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시설비) 3억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

요할 것으로 판단됨

○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

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말 기준으로 328억 원이 조성

되었음

- 구룡근린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2억 8,000만 원, 청풍호 청풍명월

길(청:맑은길) 생태탐방로 조성 5억 2,000만 원 등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

하여 추진 사유 및 향후 활용 방안, 사업비의 산출근거, 필요성 등 구

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



○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북4-H본부, 한국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, 생활

개선충청북도연합회, (사)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, (사)한국여성농업인

충청북도연합회 5개의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선도적인 농업인 양성을 

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농촌지역사회에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

- 다만, 효과적이고 다양한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

의 기금을 보유해야 하는바,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6,322만 원

으로 100억 원 정도의 조성액 달성이 필요하며, 출연금, 후원금 확대 

등 추가적인 세입 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함

-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과

농업·농촌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

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

탄소중립, 미세먼지 저감, 스마트팜 등 최신 농업 재배기술에 대한 

교육 확대 및 첨단 농업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○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

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

으로, 다소 열악한 도의 재정 여건으로 2018년부터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

이 있고 충북지역개발회 지정 장학금,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

조성하고 있어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

- 신규사업인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 사업이 신규로 3,500만 원 

편성되었으며, 대상자, 지원 규모,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

요할 것으로 판단됨 

- 아울러,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

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훈련, 생활정착 지원 등 청소년 자립 관련 신규사

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 및 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


○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

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·공급하고자 설치

된 기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,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

재원을 조성하여 지자체, 공사공단, 출자출연기관의 상하수도사업, 공

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등에 기금을 융자하고 있음

-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에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이 편성

되지 않은바, 미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, 기금

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현재까지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차질 

없이 상환하여 상환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

- 또한,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수요를 파악하여 기금의 조성범위 내에

서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및 시‧군 등에 

자금 융자를 적기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사업, 지역개발사업 등에 

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

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

○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제11조 규정에

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설치됨

- 주요 사업은 고액의 의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의료취

약계층에게 치아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비 후불제 연계 취약 

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음

-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, 지역 

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,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

체 활성화 지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바,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

다양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


- 아울러, 2025년 9월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3억 3,230만 원으로 

2026년 수입계획은 10억 원을 계상한바,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

선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부금 홍보 강화 등 목표한 기부금 수

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

○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노인 및 장애인 권

익향상을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, 장

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, 노인회연합회 운영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

것으로 계획안이 제출되었음

-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급 지원사업,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지원, 장애인 

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, 노인회연합회 운영지원 등이 편성되었으

며,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의지 고취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등을 

위해 편성되었으며, 신규 편성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시범 사업

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- 아울러, 최근 우리나라는 고금리, 고물가, 유가 상승 등에 따라 경제적

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

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며, 노인인구 규모도 확대되

는 만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발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

○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

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으며,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 안전 

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

- 주요 사업은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을 위하여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1억 

9,300만 원, 포괄적 재해구호비 8억 1,677만 원, 폭염 및 한파피해 예방 대책 

추진비 3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,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

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

Ⅲ.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문제점 : 없음

Ⅳ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Ⅴ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Ⅵ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
